
생물안전관리 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5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책임자

    2. 시험ㆍ연구용 LMO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생물안전관리실무자1

    4. 의료관리자 

    5.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관리담당자

  ④·⑤ (생  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04.03.)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책임자

   2. 시험ㆍ연구용 LMO를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생물안전관리실무자

   4. 의료관리자 

   5.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관리담당자

  ④·⑤ (현행과 같음) 

- 오타 수정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통합고시」제2-1조에 해당하는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

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통합고시」제2-1조에 해당하는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

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4.03.)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명

칭 변경) 

제14조(개발·실험의 승인) ① (생  략)

  ②「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개발·실험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4.03.)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명

칭 변경) 

제17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MO 연구시설로 신고된 연구시설은「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ㆍ운영기록(시험·연

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유

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

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MO 연구시설로 신고된 연구시설은「유전자변형생

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ㆍ운영기록(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삭  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3.)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현행 시험·연구용 등의 유

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

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보

관 관리대장이 “시험·연구

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으로 통합)



 

 [별표3] 폐기물 처리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8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

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

고 안전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

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5.04.03.)

  ② (현행과 같음)

- 별표3. 폐기물 처리 개정

<신  설>
부   칙 <기획팀-260호 : 2025.04.0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 폐기물 분류체계

  (생  략)

2. 의료폐기물 종류 

  (생  략)

3.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가. 보관

  1) 주요사항

   (생  략)

  2) 전용용기

   - (생  략)

   -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아래)과 취급 시 주

의 사항을 표시하되, 도형색상은 의료기물 종류별로 상이 

 <신  설>

1. 폐기물 분류체계

  (현행과 같음)  

2. 의료폐기물 종류 

  (현행과 같음)

3.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가. 보관

  1) 주요사항

    (현행과 같음)

  2) 전용용기

   - (현행과 같음)

   -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아래)과 취급 시 주의 

사항을 표시하되,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 (개정 2025.04.03.)

 나. 처리 기준 (신설 2025.04.03.)

  1) 주요사항

   - 의료폐기물은 제4호의 보관기간 이전에 배출하여야 하며, 적합하게 포장된 

- 오타 수정

- 폐기물 처리 방법을 구체

화하기 위하여 나목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상태에서 이동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거·운반·처리업체

     에 위탁 처리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고압증기멸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불활성화시킨 후 배출한다. 


